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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   

 

나. 대사관 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여정의 항공권 발권 시 탑승이 불가할 수 

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 

예 : 인천-광저우-상해, 대사관 공지에 근거하면 첫 도착지인 광저우에서 14일 

격리 후 이동이 필요한데 바로 당 일 또는 격리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 내

에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발권한 경우   

 

다. 위와 같은 항공권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1. 당일 발권된 항공권 : 여행사 자체 보이드 

2. 이전 발권되어 보이드 불가능한 항공권 : 사용 운임규정 따라 리이슈 (대사

관 공지 조건에 부합하는 일정으로) 혹은 환불 진행 

 

라. 각 담당자께서는 대사관 공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발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

관련 공지 및 발권된 항공권을 상시 체크 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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